
미시간주미시간주 동남부동남부 RTA 
제제 VI 장장 이의이의 제기제기 절차절차 

 
RTA에서는 제 VI 장 이의 제기의 지역 처분 절차를 소개하는 제 VI 장 이의 제기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5월 13일 발효된 연방 교통 관리국 서큘러(Circular) 4702.1A의 제 VII 장에 
기술된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RTA의 연방 기금 프로그램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하여 민권을 침해했다고 느낀 분은 아래에 요약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론: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출신 국가 또는 장애를 이유로 민권 기관에서 금지한 차별 또는 보복을 
당했다고 느낀 남성, 여성 또는 모든 범주에 속한 사람은 RTA의 제 VI 장 관련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이의는 주장하는 차별이 발생한 
날짜 또는 이의 제기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차별을 인식한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의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의 제기자가 이에 서명해야 합니다. 

- 이의에는 차별 행위의 날짜(이의 제기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차별을 인식한 날짜), 해당 
행위가 중단된 날짜 또는 해당 행위가 가장 최근에 일어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의에는 해당 이의의 당사자로 인식되는 개인의 이름, 직위 및 주소 등 문제에 관해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의는 부록 A로 첨부된 RTA 이의 양식으로 작성하고 RTA 
웹사이트(www.rtamichigan.org)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서명한 이의는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Title VI Coordinator 
Regional Transit Authority of Southeast Michigan 
1001 Woodward Avenue, Suite 1400 
Detroit, MI 48226 
 
참고 사항: RTA에 해당하는 미시간주 교통부(MDOT) 관련 계약에 대한 제 VI 장 관련 이의가 
접수되면 MDOT는 해당 이의를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RTA에 대해 제기된 이의가 접수되면 
해당 이의와 관련 정보가 MDOT의 민권 프로그램 관리국에 즉시 전달됩니다. 

접수 및 승인: 

이의가 접수되면 제 VI 장 관련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해당 이의의 관할권을 결정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승인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이의는 주장하는 차별이 발생한 날짜 또는 이의 제기자가 주장하는 차별을 인식한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http://www.rtamichigan.org/


- 해당 이의에는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출신 국가 또는 장애와 같은 차별 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당 이의에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각: 

이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자가 이의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 이의 제기자가 이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해 반복적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 이의 제기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합당한 시도했으나  이의 제기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의 조사: 

이의 접수 후, RTA의 최고 책임자나 지명받은 자는 RTA 법률 고문과 상의하여 이의를 평가하고 
조사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적절하게 지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의 제기자는 
이의에 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해당 직원과 만나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이의가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최고 책임자나 
지명받은 자는 이의 제기자에게 검토 완료 예정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검토 완료 후, 직원은 권고 
사항을 작성해 이의의 시비(是非)를 밝히고 해당 문제의 시정을 위한 구제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최고 책임자나 지명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 둘 중 한 명이 이의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항소: 

FTA가 피항소인이 법/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이의 제기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 제기자는 해당 미연방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 교통 관리국에 대한 이의 제기 

이의 제기자가 이의 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주장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조사를 위해 다음 주소로 연방 교통 관리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FTA Office of Civil Rights 
1200 New Jersey Avenue SE  
Washington, DC 20590 
 

<Needs to be translated into:    Arabic, Korean, Mandarin, and Spanish> 


